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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     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를 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등에 의거 

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 합니다.

           1. 납   세   자 : ***

           2. 부과취소사유 : 세목 착오입력(양소가 종소로 전산입력)되어 정정처리함

           3. 건수 및 세액 :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 : 원)

취소건수 당   초 취   소 차   액

1건 23,510,460 23,510,460 0

             

붙임  1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　결의결정서 1부.

      2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
      3. 지방소득세(양도소득세분) 납부내역서 및 납부영수증 각 1부.  끝.


